
질문 1) 

회사 제조회사 년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하다가 년뒤 년 회사 건설회사 로 이직을해서 건설업 안전관리자A ( ) 2011 2 2013 B ( )

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제조회사에서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건설업으로 업종이 전환되었을때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제조업종에서 신규교육을 이수했으므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까요 업종이 바뀌면 새로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걸로 알지만 정확히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 .

신문고 답변[ ]

나 질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신규 보수 은 업종별로 구분하여 근무업종에 맞는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 1,2) ( , )

하기 위해 제조업 건설업 기타업으로 세분화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상이한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 

으므로 예를 들어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설업으로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 안전관리자가 직무교육 신규 보수 을 이수 후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 동 규. ( , )

칙 제 조제 항에 따라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35 3 , 

만일 다른 업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 시에는 해당업종에 맞는 직무교육 신규 을 다시 이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 , ( )

니다.



질문 2) 

회사 건설회사B ( ) 년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하여 회사에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2011 B .

년이 지난뒤 년 2 2013 회사 건설회사C ( ) 안전관리자로 신규 선임이 되었습니다 . 

같은 건설업종으로 이수를 하였지만 이직을 하여 사업주가 바뀌었을 경우 회사에서 회사(B C )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이 

수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안전관리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할까요? ? 

신문고 답변[ ]

나 질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신규 보수 은 업종별로 구분하여 근무업종에 맞는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 1,2) ( , )

하기 위해 제조업 건설업 기타업으로 세분화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상이한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 

으므로 예를 들어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설업으로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 안전관리자가 직무교육 신규 보수 을 이수 후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 동 규. ( , )

칙 제 조제 항에 따라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35 3 , 

만일 다른 업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 시에는 해당업종에 맞는 직무교육 신규 을 다시 이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 , ( )

니다.

  



질문 3) 

회사 건설회사B ( )에서 년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년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건설업 을 이수했2011 2 . ( )

었는데 이직하여 , 회사 건설회사 에서 년부터 년까지 년가까이 타업무E ( ) 2013 2018 5 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건설업 을 이수하지 않았었습니다 이후 ( ) . 년 회사 건설회사 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2019 C ( )

이 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년전에 이수한적이 있는데 새로 회사에 선임이 되면서 안전. 8 C

관리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신문고 답변[ ]

라 질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할 산정기간은 기존 사업장에서 직무교육 이수 후 근무했던 기간과 새로운 사업장에서 .( 3)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시기 신규교육 이수 후 매 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 2

후 개월 사이 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 . 

다만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다가 - , 바로 이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즉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다 퇴사 후 기간이 , 

지난 후 새로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 경우라면 신규교육으로 이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4) 

회사 건설회사 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당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건설업 을 이수B ( ) . ( ) 하였습니다.

년정도 근무후 2 회사 건설회사B ( )에서 안전관리자가 아닌 타 업무를 년간 진행3 을 하다가 다시 회사 건설회사 에서B ( )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중간에 다른 업무를 보느라 안전. 

관리자 보수교육을 이수는 못했었습니다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에서 받은 수료증이 있으며 관련해서 안전관리자 . B ,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업주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

신문고 답변[ ]

마 질의 귀 질의내용과 같이 동일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가 해당 직위에서 해제되고 일정한 기간 경과 .( 4) 

후 다시 안전관리자로 다시 선임되는 경우라면 신규교육으로 이수한 후 매 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개월 사이2 3

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5) 

회사 건설회사 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회사의 안성현장 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안전관리자 B ( ) . B " "

신규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안성현장이 년동안 진행되는 현장이어서 끝난뒤 회사 동일회사의 전북현장 으로 안전관. 5 B " "

리자로 신규 선임이 되었습니다 같은 동일 회사 사업주가 같음 에서 현장만 바뀌었을 경우 또다시 안전관리자 신규교. ( )

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혹은 안전관리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신문고 답변[ ]

바 질의 동일한 대표가 여러 개의 사업장 동일 업종 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각각 선임된 경우라면 개 사업장에.( 5) ( ) 1

서 직무교육을 받으면 다른 사업장에서는 별도로 신규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고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년이 되는 2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 


